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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우리나라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

레벨3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

-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, 보험 등 법·제도 완비 -

< 보도내용(’22. 7. 26. 서울경제) >

◈ 레벨3 운행에 ‘임시 딱지’ 붙이는 韓

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

□ 언론에서 보도한 “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레벨3 운행이 가능”

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 

 ㅇ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레벨3 안전

기준(’19.12)과 보험제도(’20.4) 등 법 ‧제도를 완비한 상태로,

  - 완성차 회사가 안전기준에 맞추어 레벨3 자율차를 개발 완료하면 

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. 

□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 단계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통하여 시험

운행을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

 ㅇ 국내 최대 완성차 회사의 레벨3 자율차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로, 현재 

임시운행을 통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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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‧보험업계 등 민 ‧관 관계기관과 함께 ‘레벨3 

자율차 출시 지원 TF’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
 ㅇ 완성차 회사 등이 레벨3 자율차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연내 출시할 

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.

     


